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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.

    1.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-472호(2014.3.10) 관련, 우리부는 관련법령에 근거

가 없거나 부적합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의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     2. 이의 후속조치로 송파구청과 고시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대부분의 

구에서 법령 근거가 없는 거리기준 등을 고시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, 붙임 고시 개정 요

구사항(송파구)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정 요구사항.  끝.  


